
 감사기간 : 2013. 2. 25 ～ 3. 7 (8일간)

 감사인원 : 6명

 지적사항 : 14건 (통보 12, 시정 1, 지급 1)

종합감사 결과보고서종합감사 결과보고서

○○ 본부



Ⅰ. 감사개요

1. 감사목적

□ 업무전반에 대한 합법성, 합리성 및 합목적성 등을 검토하여 부정 및 

오류를 시정 또는 예방하고 불합리하거나 비능률적인 업무를 개선

2. 감사개요

□ 감 사 기 간 

○ 본 감 사 : 2013. 2. 25 ~ 3. 7 (8일간)

□ 대 상 기 관 : ○○본부 외 4개지사

□ 감  사  자 : 감사부장 외 5인

□ 감 사 범 위 : 2012 종합감사 실시 이후부터 감사 실시일

전월 말일까지 업무전반

3. 중점점검사항

□ 이번 감사는 지적측량 및 민원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의 적정성, 경영

목표 및 경영성과 달성을 위한 지원 업무, 방만경영 및 정부경영지침

준수여부,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에 중점을 두었음.

Ⅱ. 감사처분현황

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일련번호 14 - 1 소관부서 ○○○○○본부 처분요구종류 시정

제 목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등 근무성적 평정 업무처리 부적정

□ 현 황

1. 문책 직원 감점 처리 미 반영

사 번 소 속 직 급 성 명 문책사유 문책일자 문책종류 비고

###### ○○○
○○○지사 기술직5급 ○○○ 인사규정

제45조제3호
2012. 4. 2 훈계

감점

미반영###### ○○○
○○○지사 기술직5급 ○○○

2. 근무성적평정점 : ① 능력 및 근무태도 환산점 기재 착오

소 속 직 급 성 명
능력 및 근무태도 환산점

비 고
오 정

○○○ 기술직3급 ○○○ 60.67 91.00

○○○ 기술직3급 ○○○ 55.00 82.50
○○○○○○지사 기술직5급 ○○○ 45.60 77.50

○○○ 59.40 92.00
○○○ 53.40 83.00
○○○ 52.80 83.50

○○○○○○○지사 기술직5급 ○○○ 52.20 82.50
○○○ 46.80 78.00
○○○ 47.40 78.00

○○○ 45.00 76.00
○○○ 46.20 82.00
○○○ 44.40 73.50

 * 산식 = 총점×2/3(실적평가 대상자만 환산)

 * ○○○○○○○지사 기술직5급 전 직원 1차 평정결과로 환산 기재

3. 근무성적평정점 : ① 능력 근무태도 환산점 등 미 기재

- ○○○○○○○지사를 제외한 기술직 5급 전 직원

□ 검토내용

○「승진임용규칙」제16조(감점평정) 제1호에 따라 ″해당 직급에서 훈계



를 받은 경우에는 매회 0.2점을 감점″하여야 하는데도 2012년도 근무

성적평정 실시 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위 현황 1과 같이

○○○○○○지사 기술직 5급 ○○○ 외 1명에 대하여 감점평정을 하

지 않았으며,

○ 근무성적평정점_ ① 능력 및 근무태도 환산점 기재는 실적평가 대상

자만 산식(산식=총점 ×2/3)에 따라 환산기재하고, 실적평가 대상자가

아닌 직원은 1차 평정자와 2차 평정자의 평균점수를 그대로 기재하여

야 하는데도 위 현황 2와 같이 근무성적평정점_ ①능력 및 근무태도

환산점을 착오 기재하였습니다.

○「근무성적평정규칙」제13조(기재요령)에 따라 ″인사기록담당부서(본

부는 운영지원부)는 제5조의 평정기간 종료 10일전까지 피 평정자의 1.

평정구분, 2. 평정기간, 3. 직급 및 성명, 4.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

하여 평정자에게 송부하고, 평정자는 피 평정자의 직무내용과 실적을

토대로 하여 그 능력, 업무태도, 근태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·평가

한후 배정점수를 별지 제2호 서식에 평정 기입″하여야 합니다.

그런데도 위 현황 3과 같이 ○○○○○○○지사 기술직5급 전 직원(1

차 평정결과로 환산기재)을 제외한 ○○ 소속 기술직 5급 전 직원에

대한 근무성적평정점_ ①능력 및 근무태도 환산점을 기재하지 않았

습니다.

□ 조치할 사항

○ ○○○○○본부장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문책직원에 대하여 미 반

영된 감점 점수를 반영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재작성·비치하고, 근무

성적평정점_ ①능력 및 근무태도 환산점을 착오기재하거나 미 기재된

직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표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.



○ 또한「승진임용구칙」,「근무성적평정규칙」등 관련규정에 대하여 직무교

육을 실시하고,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성적 평정 업

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일련번호 14 - 2 소관부서 ○○○○○본부 처분요구종류 통보

제 목  ‘12년 체육 및 문화행사비 집행 소홀

□ 현 황

○ 2012년 체육 및 문화행사비 집행 현황

구 분 행사회수
행사계획

미 수립

예산집행계획

미 수립

물품구입

품의요구서 미 작성
비고

13개 지사 32회 6회 9회 9회

해당지사 전 지사 4개 지사 7개 지사 6개 지사

□ 검토내용

○「2012년 예산집행지침」에 따라 ″예산의 집행은 합리적인 계획수립으

로 능률적인 예산을 집행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경상적 경비의 집

행을 최대한 절감 및 억제하는 등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어

려운 경제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, 배정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예

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″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또한「재무규정」제20조(지출) 제1항에 따라 ″지출을 하는 경우에는

지출결의서와 부속서류에 지출의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, 결의를 받

은 후 전표를 작성하여 처리한다.″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그러나, 위 현황과 같이 2012년 상․하반기 체육 및 문화행사(32회)를

실시하면서 행사계획 미 수립(6회), 예산집행계획 미 수립(9회), 행사에



따른 물품 구입 시에도 재무규정에 따른 제반서류 미 작성(9회) 등 체

육 및 문화 행사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습니다.

□ 조치할 사항

○ ○○○○○본부장은「재무규정」및「예산집행지침」등 관련규정에 대

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,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

육 및 문화행사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일련번호 14 - 3 소관부서 ○○○○○본부 처분요구종류 통보

제 목  지사 측량수수료 수입금 운영 소홀

□ 현 황

○ 지사 측량수수료 계좌 자금집금 현황

월별 계좌 수
자금집금횟수

(계좌별)

월평균

집금횟수
일평균잔액(원) 비고

‘12. 1 25 126 5.04

‘12. 2 25 59 2.36
‘12. 3 25 98 3.92
‘12. 4 25 61 2.44
‘12. 5 25 197 7.88
‘12. 6 25 98 3.92
‘12. 7 25 167 6.68
‘12. 8 25 57 2.28
‘12. 9 25 124 4.96
‘12.10 25 85 3.4
‘12.11 25 73 2.92
‘12.12 25 112 4.48
‘12년 계 300 1,257 4.19
‘13. 1 25 99 3.96 151,028,504
‘13. 2 25 95 3.8 88,307,518
‘13년 계 50 194 3.88

□ 검토내용

○「2012년 예산집행지침」에 따르면 ″수수료수입은 지사별로 월별․분

기별 목표를 정하여 관리하되 세입 증대에 전력을 경주할 것이며, 자

금관리의 효율화를 기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이미 수립된 세입

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″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

○ 따라서, 본부에서는 지사의 수입금을 매일 또는 수시로 본사에 송금하여

효율적으로 자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○ 그러나, 위 현황과 같이 지사 측량수수료 계좌의 자금집금 횟수를 보

면, ‘12년 월평균 4.19회, ‘13년 3.88회로 상당히 낮은 횟수를 보이고

있습니다. 특히 ‘13년 지사 일평균 잔액이 1월 1억5천만 원, 2월 8천8백

만 원으로 지사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자금을 과다하게 보

유하고 있어 효율적인 자금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.

□ 조치할 사항

○ ○○○○○본부장은 지사별 월별·분기별 목표를 정하여 자금 집금횟수를

조정하고,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량수수료 수입금 운

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일련번호 14 - 4 소관부서 ○○○○○본부 처분요구종류 통보

제 목  멘토링 제도와 신규직원 수습운영 소홀

□ 현 황

○ 2012년 신규직원 멘토지정 현황

지사명
멘 토 멘 티

수습기간 비 고
직 급 성 명 직 급 성 명

○○○·○○○ 기술직4급 ○○○ 청년인턴 ○○○
‘12.02.20～

‘12.05.19
팀장

○○○·○○○ 기술직4급 ○○○ 청년인턴 ○○○
‘12.02.20～

‘12.05.19

○○○·○○○ - - 청년인턴 ○○○
‘12.06.25～

‘12.09.24

○○○ - - 청년인턴 ○○○
‘12.06.25～

‘12.09.24

○○○·○○ 기술직4급 ○○○ 청년인턴 ○○○
‘12.10.10～

‘13.01.09
팀장

○○○○ - - 청년인턴 ○○○
‘12.02.06～

‘13.05.05

○○○·○○○ - - 청년인턴 ○○○
‘13.02.06～

‘13.05.05

○○○·○○○ - - 청년인턴 ○○○
‘13.02.20～

‘13.05.19

○○○○·○○○ - - 청년인턴 ○○○
‘13.02.20～

‘13.05.19

계 3명 9명



□ 검토내용

○ 공사에서는 신규직원(인턴사원)의 잠재능력과 역량을 조기에 발굴하여

이탈현상을 방지하고 직무에 대한 자신감과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함

양하여 업무에 대한 능력배양, 지식,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하여 조직의

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멘토링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있습니다.

○ 따라서「신규직원 경력관리지침」제5조(업무실습), 같은 지침 제7조(보

고),「사무 및 현장보조인력 관리지침」제24조(근무성적평정),「청년인

턴 관련 업무처리요령 시달(인사지원팀-3929, 2010.12.31)」에 따라 ″

청년인턴 직원에게 멘토를 지정하여 인턴직원의 역량강화와 조직 적

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, 근무성적 평정과 수습일지 등을 작성하

여 본부장에게 보고″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○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2012 및 2013년 입사한 청년인턴 9명중 3명

만 멘토를 지정하여 운영하였으며, 수습기간이 종료된 인턴직원의 수

습근무평정표와 수습일지를 첨부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

청년인턴 사원 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.

□ 조치할 사항

○ ○○○○○본부장은「신규직원 경력관리지침」,「사무 및 현장보조인

력 관리지침」등 관련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, 앞으로 이러한

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년인턴 직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

바랍니다.

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일련번호 14 - 5 소관부서 ○○○○○본부 처분요구종류 통보

제 목  정보보안 업무 소홀

□ 현 황

○ 노트북 관리 내역

소속 사용자 직·성명 기 종 Ｓ／Ｎ 인증서관리 비고

○○본부

○○○

기술직 6급

○○○

삼성

ＮＴ-200Ｂ

ＨＶ4Ｎ91ＣＣ

500241Ｗ

○○○ 기술직5급 ○○○

○○○지사 기술직6급 ○○○

□ 검토내용

○ 공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을 위하여「개인정보 보호지침」

및「대한지적공사 정보보안 업무지침」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.

○「대한지적공사 정보보안 업무지침」제5조(부서별 보안담당자) 제3항에

따라 ″부서별 보안담당자는 소관부서의 효율적인 정보보안업무를 수

행하기 위하여 인터넷 pc에서 업무자료의 작성·저장 및 소통 등 무단

사용여부에 대한 부서 사용자 주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

한다.″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기술직 6급 ○○○이 사용·관리하고 있는 컴

퓨터 하드디스크에 인사부 기술직 5급 ○○○, 성북구지사 기술직 6급

○○○의 일반인증서 2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정보보안업무를 소홀히

처리하고 있습니다.



□ 조치할 사항

○ ○○○○○본부장은「개인정보 보호지침」및「대한지적공사 정보보안

업무지침」등 관련규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, 앞으로 이러한

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안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

바랍니다.

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일련번호 14 - 6 소관부서 ○○○○○본부 처분요구종류 통보

제 목  측량장비 관리 소홀

□ 현 황

○ 2012년도 측량장비 수리현황

지사명 장비명 규 격 요청일자 완료일자 공차여부
(○, ×)

○○○○ 토탈스테이션 SET-230R 2012.04.02 2012.04.09 ×

○○○·○○○ 토탈스테이션 SET-230R 2012.05.14 2012.05.21 ×

○○○·○○ 토탈스테이션 ＧＰＴ3102Ｗ 2012.06.13 2012.06.14 ×

○○○·○○○ 토탈스테이션 SET-250Rｘ 2012.11.01 2012.11.06 ×

○○○○·○○○ 토탈스테이션 SET-230R 수리일자
금액:387,910원 ×

○ 수리요구 및 수리에 따른 문서 미작성

○ 측량장비 수리에 따른 공차장비 내역 미등록

- T/S 5대(2012년)

□ 검토내용

○「측량장비 관리요령」제4조(대장의 관리) 제1항에 따라 ″측량장비의

취득, 관리전환, 폐기, 공차, 수리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

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(ERP)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.″라고 규정하고

있습니다.



○ 그러나 위 현황과 같이 2012년도 측량장비 수리에 따른 공차 장비현

황 ERP 미등록, 장비수리기록부 미작성, 측량장비 수리비 지출 공문

및 내역서 미작성 등 측량장비 관리를 소홀히 처리하고 있습니다.

□ 조치할 사항

○ ○○○○○본부장은「측량장비 관리요령」등 관련규정에 대하여 직무

교육을 실시하고,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량장비 관

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일련번호 14 - 7 소관부서 ○○○○○본부 처분요구종류 통보

제 목  등록사항정정 업무처리 소홀

□ 현 황

○ 등록사항정정 업무처리 현황

기 관 명 업무처리건수
등록사항정정 통보

비 고
소관청 의뢰인

합 계 38 38 7

○○○․○○ 3 3 0

○○○․○○○ 6 6 0

○○○○ 1 1 0

○○○ 2 2 0

○○○○․○○○ 8 8 0

○○○․○○○ 15 15 7

○○○․○○○ 1 1 0

○○○․○○○ 2 2 0

□ 검토내용

○「측량․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제84조(등록사항의 정정) 및

「지적업무처리규정」제23조(현지측량방법 등)에 따라 ″지적측량수행자

는 지적측량자료조사 또는 지적측량결과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잘

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관계자료 등을 첨

부하여 문서로 통보하고, 지적측량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잘못

된 등록사항이 정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.″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

○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관내 지사에서 등록사항정정 업무처리 시

지적소관청에는 관계자료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였으나, 측량의뢰

인에게는 위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지 않는 등 지적측량업무(등록사항

정정)를 소홀히 처리하였습니다.

□ 조치할 사항

○ ○○○○○본부장은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및「지적업

무처리규정」등 관련 법규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, 앞으로 이

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사항 정정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

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일련번호 14 - 8 소관부서 ○○○○○본부 처분요구종류 통보

제 목  지적측량업무(장기연기 건) 처리 소홀

□ 현 황

○ 지적측량업무(장기연기 건) 처리 현황

(2013. 3. 7. 현재)

기관명 측량종목 토지소재
접수일

(계약일)

완 료 일

(예정일)

처리기일

(월)
비 고

○○○․○○
분할 ○○○ ##-### ‘12.8.30 ‘13.3.28 7월 연기중

현황 ○○○ ##-### ‘12.8.30 ‘13.3.28 7월 〃

○○○
경계 ○○○○1가 ###-## ‘12.6.19 ‘13.3.27 9월 〃

현황 ○○○○1가 ###-## ‘12.6.19 ‘13.3.27 9월 〃

□ 검토내용

○「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25조(지적측량 의뢰

등)에 따라 ″지적측량의 처리기간은 5일로 하며, 지적측량 의뢰인과

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

간에 따른다.″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또한 ‘12년도「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12조(수

수료의 반환)에 따라 ″측량의뢰 이후 의뢰인의 사정으로 측량일 또

는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보류된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날로부

터 10일 이내에 반환한다. 다만, 의뢰인의 요청에 의하여 서면으로 연기

요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″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

‣ ‘13년도 지적측량수수료(장기 연기건)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변경

- 측량업무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서면으로

측량연기를 요청 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년까지 연기가 가능

- 1년 경과 시 반환규정에 따라 반환

○ 따라서 연기된 업무 중 장기 미결업무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협의하여

지적측량취소 및 반환조치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업무를 종결하여야

하나, 위 현황과 같이 의뢰인의 연기요청(유선 등)으로 법정 처리기한을

3개월 이상 초과된 업무(4건)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

않고 있는 등 지적측량업무를 소홀히 처리 하였습니다.

※ 참고사항

□ 조치할 사항

○ ○○○○○본부장은「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및「지적

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등 관련 법규에 대하여 직무교

육을 실시하고,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업무

(장기연기 건)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일련번호 14 - 9 소관부서
○○○○○본부

○○○○지사
처분요구종류 통보

제 목  업무지도 점검결과(접수업무) 사후관리 소홀

□ 현 황

○ 사업처-7534(‘12. 11. 28)으로 업무지도 점검결과 통지

○ 2012년도 지적측량 의뢰서 기재내역 확인 결과

- 의뢰인 서명 누락

- 대리인 위임장 징구 누락 및 서명 누락

- 대리인 관련 정보 기재 시 의뢰인란에 기재

- 접수자, 확인자 서명 누락 등

□ 검토내용

○「업무규정시행규칙」제3조(지적측량업무의 접수) 및 제4조(지적측량의뢰

서 접수)에 따라 ″지사장은 일일 수입된 수수료의 입금내역을 확인하

고 지적측량의뢰서, 수수료반환금, 미수수수료 관리대장 등을 상호 대조

확인하여야 하며, 특히 지적측량의뢰서에 의하여 의뢰받은 내용과 수량,

면적, 수수료를 확인하여야 한다.″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또한, ″접수자는 지적측량 의뢰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의뢰서에 기

재된 고객에 대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를 확인 하고, 선이나 면적

을 지정하는 경우 도식한 자료에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 지적측량의뢰서

에 첨부″하여야 합니다.



○ 그리고 2012년도 업무지도 점검결과 대부분의 지사에서 지적측량의뢰서

작성 미흡에 따른 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동일 사안으로 반복 지적되

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습니다.

○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2012년도 업무지도 점검결과와 동일한 지적사

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지적측량 접수업무를 소홀히 처리하고

있습니다.

□ 조치할 사항

○ ○○○○○본부장은「업무규정시행규칙」등 관련규정에 대하여 직무

교육을 실시하고,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측량 접

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일련번호 14 - 10 소관부서
○○○○○본부

○○○․○○○지사
처분요구종류 통보

제 목  성과도 현장 교부 날인 누락

□ 현 황

○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현황

경계복원 접수
토지소재 종목 측량자 내 용

번호 측량일자

179 2012.09.07 ○○○ ○동 651-## 경계복원 ○○○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

183 2012.09.10 ○○○ ○○동 23-## 경계복원 ○○○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

186 2012.09.18 ○○○ ○동 608-## 경계복원 ○○○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

189 2012.09.24 ○○○ ○동 39-# 경계복원 ○○○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

193 201210.08 ○○○ ○○동 606-## 경계복원 ○○○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

197 2012.10.15 ○○○ ○동 458-# 경계복원 ○○○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

200 2012.10.19 ○○○ ○○동 597-## 경계복원 ○○○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

204 2012.10.23 ○○○ ○○동 435-## 경계복원 ○○○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

207 2012.10.23 ○○○ ○동 658-## 경계복원 ○○○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

210 2012.10.30 ○○○ ○동 676-## 경계복원 ○○○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

144 2012.09.03 ○○○ ○○동 566-## 경계복원 ○○○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

156 2012.09.05 ○○○ ○○동 1-## 경계복원 ○○○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

161 2012.09.11 ○○○ ○○동 270-## 경계복원 ○○○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

164 2012.09.12 ○○○ ○○동 330-## 경계복원 ○○○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

168 2012.09.24 ○○○ ○동 446-## 경계복원 ○○○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

172 2012.09.18 ○○○ ○○동 292-# 경계복원 ○○○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

175 2012.09.11 ○○○ ○○동 214-## 경계복원 ○○○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

182 2012.10.04 ○○○ ○○동 252-### 경계복원 ○○○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

185 2012.10.08 ○○○ ○○동 85-# 경계복원 ○○○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

188 2012.10.10 ○○○ ○○동 9-## 경계복원 ○○○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

190 2012.10.15 ○○○ ○○동 775-# 경계복원 ○○○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

192 2012.10.09 ○○○ ○○동 410-### 경계복원 ○○○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

198 201210.18 ○○○ ○○동 442-## 경계복원 ○○○ 성과도 현장 교부 기재사항 누락



□ 검토내용

○ 지적측량성과도 현장교부제 실시(고객지원팀-1011, 2009.04.22.)와 지적

측량 현장교부제 업무처리 요령 개선 알림(고객지원부-3481, 2012.09.

27.)에 따라 지적측량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고객의 시간적·

경제적 편익을 극대화하고자 경계복원 측량성과도를 현장에서 교부하고

있으며 현장교부실적은 지적측량 현장지원시스템(MOS)에 등록 관리하

고 측량결과도 상단에 ″성과도 현장교부″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.

○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현장에서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발급하고도

지적측량결과도에는 발급사실 기재를 누락하는 등 지적측량결과도 작성

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였습니다.

□ 조치할 사항

○ ○○○○○본부장은 지적측량성과도 현장교부제 실시 등 지시사항에

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,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

지적측량 현장교부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일련번호 14 - 11 소관부서
○○○○○본부

○○○․○○○지사
처분요구종류 지급

제 목  휴대폰사용료 보조금 지급 소홀

□ 현 황

○ 지출내역

(단위 : 원)

직 급 성 명 1월 사용액
1월 지급액

정산액 비고
오 정

무기계약직 ○○○ 90,550 30,000 50,000 20,000
2012년

(소액결제 없음)

□ 검토내용

○「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요령」개정(사업지원실-1745, 2012.4.23.)에

따라 지사장 및 지사 측량업무 담당직원(현장보조인력 포함)에게 지

급하는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은 매월 50,000원 한도로 본인 명의로 등

록된 직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.

○ 그러나 위 현황과 같이 무기계약직 정용원의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2

월 지급액(1월 사용분)을 개정된 내용에 따라 소급하여 정산·지급하지

않았습니다.

□ 조치할 사항

○ ○○○○○본부장은「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요령」에 따라 과소 지

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추가지급하고,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

않도록 휴대폰 사용료 보조금 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일련번호 14 - 12 소관부서
○○○○○본부

○○○○․○○○지사
처분요구종류 통보

제 목  민원업무처리 부적정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□ 현 황

○ 민원업무 처리 현황

접수일 민원인 토지소재지 민원요지 CRM 협의회
회의록
의결서

‘12.1.5 ○○○ ○○○ 200-### 도로폭 확보여부 등록 개최 없음

‘12.2.29 ○○○○○ ○○○ 83-## 점유현황(면적) 차이 발생 미등록 미개최 없음

‘12.3.19 ○○ ○○○○ 325-# 경계복원 성과 차이 발생 등록 미개최 없음

‘12.4.30
○○○○○

○○
○○○○ 105-##

택지개발예정지적좌표도

측량성과 협의
미등록 개최 없음

‘12.3.26 ○○○ ○○○ 16-# 경계복원 성과 차이 발생 미등록 개최 없음

‘12.5.1 ○○○○○○ ○○○ 156-## 도로 점유현황 확인 미등록 미개최 없음

‘12.6.26 ○○○ ○○○ 89-## 경계복원 성과 차이 발생 등록 개최 없음

‘12.6.27 ○○○○○○ ○○○ 48-### 도로 점유현황 확인 미등록 미개최 없음

‘12.10.31 ○○○ ○○○○ 1-#### 도로 점유현황 확인 등록 미개최 없음

□ 검토내용

○「지적측량민원업무처리지침」제5조(민원사항의 접수)에 따라 민원서류

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서류의 왼쪽 윗부분에 민원서류 표시인(별

지 제1호 서식)을 찍어야 하며, 구두 또는 전화로 민원사항을 접수할

경우에는 CRM 내 민원처리(상담)부에 등재하여야 합니다.



○ 또한「지적측량성과협의회 운영지침」제2조(지적측량성과협의회구

성),제3조(지적측량성과협의회개최),제4조(지적측량성과협의회 등) 및

제5조(성과협의회 의결)에 따라 지적측량성과협의회를 구성하고 지

적측량업무처리결과 성과차이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및 민원이 발

생할 소지가 있을 경우 측량자는 지적측량성과 협의회 개최를 요구

하여 신속·정확·공정하게 측량성과를 제시함으로서 공사의 신뢰도

제고 및 지적측량성과 품질향상에 기여하여야 하며, 협의회에서 의

결된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한 후 CRM에 등록하여야 합

니다.

○ 그리고 고객관계관리시스템(CRM)에 등록되어 처리된 민원에 한하

여 가․감점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연도말 개인별 근무성적평정을 위

한 주요한 자료임으로 민원 등록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.

○ 그런데도 위 현황과 같이 2012년도 민원업무처리 내역을 확인한 결

과 고객관계관리시스템(CRM) 내 민원처리(상담)부 및 민원사무처리

부에 민원업무 처리 내역을 일부 등재하지 않았으며, 지적측량성과

협의회도 일부 미개최 하였으며 개최건에 대해서는 회의록 및 의결서

를 작성하지 않는 등 민원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.

□ 조치할 사항

○ ○○○○○본부장은「민원업무처리 통합매뉴얼(고객지원부-4668, 2012.

12. 28)」을 활용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,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

하지 않도록 민원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접수일자 종 목
접수번호

총계정(각계정)
신청인

토 지

소재지

측 량

예정일자
측량자 진행상태

2013. 1. 1.

지적현황

○○○구역

주택재개발

정비사업조합

○○○

##-# 일원

2013. 7. 1

~ 12.31

○○○

(2013.

2.15

○○○

지사로

이동)

접수완료

기초(도근)
지적확정

(구획정리)

기초점

매 설

2013. 1. 1.

지적현황

○○○○

○○○○

○○○

##-# 일원

2013. 7. 1

~ 12.31

○○○

(2011.

2.29

○○○

○○○

지사로

이동)

접수완료

기초(도근)

지적확정

(구획정리)

기초점

매 설

2013. 1. 1.

지적현황

○○○구역

주택재개발

정비사업조합

○○○

### 일원

2014. 7. 1

~ 12.31

이공헌

(2013.

2.15

○○○

지사로

이동)

접수완료
기초(도근)

지적확정

(구획정리)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일련번호 14 - 13 소관부서
○○○○○본부

○○○․○○○지사
처분요구종류 통보

제 목  업무처리계획 및 지시 소홀

□ 현 황

○ 특수업무처리내역

  

□ 검토내용

○「업무규정」제15조(업무의 처리) 제1항에 따라 “모든 업무는 처리계획

을 수립하고 지사장의 업무처리계획 및 지시서에 따르며, 의뢰받은 업



무 중「업무규정시행규칙」제3조 제2항의 측량기간내에 업무처리가

어려운 경우 고객과 협의하여 추진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서에 의

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그러나 위 현황과 같이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측량자가 변경되면

지사장은 지체없이 측량자를 재지정하고 업무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업

무지시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지적측량업무를 소

홀히 처리하였습니다.

□ 조치할 사항

○ ○○○○○본부장은「업무규정」및「업무규정시행규칙」등 관련규정

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,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

록 지적측량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일련번호 14 - 14 소관부서
○○○○○본부

○○○․○○○지사
처분요구종류 통보

제 목  차량운행일지 작성 소홀

□ 현 황

○ 차량 관리자 : 미지정

○ 차량 이용내역

(단위 : 원)

차량이용 차량번호 관리자 주차비 주차시간 장 소 비고

‘12. 3.12 49허 #### ○○○ 3,000 14:10~15:12 ○○○○ 운행일지
미작성

‘12. 5. 4 49허 #### ○○○ 2,000 13:42~14:10 ○○○○ 〃

‘12. 7.10 49허 #### ○○○ 500 15:20~15:55 ○○○○ 〃

‘12. 9. 7 49허 #### ○○○ 7,500 09:27~11:57 ○○○○ 〃

‘12. 12.24 49허 #### ○○○ 2,000 09:51~09:57 ○○○○ 〃
 

□ 검토내용

 ○「업무용 임차차량 운영 및 관리지침」제3조(차량관리책임자) 및 제4조

(차량관리자) 제3항에 따라 ″차량관리책임자는 소속 직원중에서 제4

조의 차량관리자를 지정하고,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 차량관리자는 차

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.″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그러나 위 현황과 같이 차량관리책임자는 직원 인사이동후 업무용 임

차차량을 운영하면서 차량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며, 또한 소관청과

업무협의, 문서전달 및 장비수리 등으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면서 출

장조치 및 외출부,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.



□ 조치할 사항

○ ○○○○○본부장은「업무용 임차차량 운영 및 관리지침」등 관련 규

정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,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

도록 업무용 임차차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